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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근로시간 단축 근무 첫날부터 장마·태풍에 현장 혼란”보도 관련

□ 우리부는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태풍·폭우 등 자연

재난 발생 時 ‘특별 근로연장 인가제도*’를 활용하여 각 현장이 

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* 근로기준법 제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장관의 인가와
근로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(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승인가능)

□ 또한,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및 비용 

증가에 대해 계약 변경이 가능토록 이미 지침을 마련(6.4)했고,

ㅇ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

수 있도록 ‘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’를 개정(6.18)하여 근로시간 

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원·하청 근로시간 상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비해 

단독시공 금지, 감리 입회 확대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,

ㅇ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

민관 합동점검을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

인한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7.6. 매일경제) >

“근로시간 단축 첫날부터 장마·태품에 현장 혼란” 보도 관련
- 주52시간 근로제도가 본격 시작된 2일, 태품으로 인해 밤샘 근무 등 빈번,
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우려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